
1. 서  론

사회적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사회분

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Kwon and Lee, 2017).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가 성숙하여가

는 과정에서 노동, 산업, 의료, 환경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왔다. 특히 

이용권이나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공유재로써의 

물은 고대시대부터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킨 

원동력이었으나 경제개발과 물관리 과정에서 상류지역과 하

류지역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최근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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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flict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is a representative social conflict in Korea. It is important issues i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related to interests of property rights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studies 

on the economic damage and benefi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by policy. We studied validity for drinking water protect zone, 

one of the major water conflict in Korea, by comparison between social loss by property rights restriction in the upstream and social 

benefits in the downstream and we propo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in basi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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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자 물갈등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수질보전 및 

이용이라는 이념과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느끼는 경제적 피해 및 편익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각 지역의 주장에만 근거하고 있어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의 주요한 물갈등의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상류지역의 재산권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수질보전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유역통합물관리 정책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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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홍수와 가뭄과 같은 물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물에 대

한 불평등한 물배분과 제한적인 접근에 대한 지역간, 계층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Lee et al., 2012). 

우리나라 또한 물관리를 수계나 유역단위가 아닌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의 

성질에 따라 여러 행정구역 단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물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어 왔다(Kim, 1996). 물로 인한 갈등

은 물관련 부처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역, 지역, 상

하류,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발생되어 왔으

며, 부처간 이기주의, 지역주의, 정치적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역량, 정보공유 부재, 주민참여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분권강화로 인해 물관리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증대됨에 따라 물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물관리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갈등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

어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갈등관리이론과 모델을 기반으

로 개별 갈등사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해결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Seo (1995)의 경우, 중앙기관의 중재실패, 

지식부족으로 인한 기술적 불확실성, 전문기관의 중립성훼

손 등을 갈등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Kwon (2004)은 상급 자

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 특정지역의 피해의식, 물 수급에 대

한 지역적 불균형, 상호불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댐 건설 

갈등사례와 관련하여 Joo et al. (2003)는 인지프레임을 기반

으로 공식적인 합의형성의 장 부족,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부

작용, 주민들의 정보수집 한계, 폐쇄적인 공청회, 기준과 절차

의 무시로 정부에 대한 신뢰하락, 인식차이로 인한 상호불신 

증대 등을 갈등영향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Cho et al. (2008)

는 상대적 이탈지수를 활용하여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강

조한 정부대응, 감사원 감사요청 등 NGO의 대응, 상류지역의 

행정소송 등을 갈등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물 갈

등과 물분쟁은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강제할 메커니즘이 존재

하지 않는다(Kim et al., 2002). 또한 공유자원으로 인해 발생

하는 갈등 해결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있어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부재, 공동체 의식결여 등이 발

생하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물갈등 연구들은 갈등의 요인에 대해 정성적

인 분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스마트 

물관리체계 도입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갈등 해결방안들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갈등은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자 물갈등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수질보전 및 이용이라는 이념

과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첨

예한 문제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느끼는 경제적 피해 및 편

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각 지역의 주장에만 근거

하고 있어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물갈등의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류지역의 

재산권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수질보전으로 인한 하류

지역의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유역통합물관리 정책을 제언하고

자 한다. 

2. 상수원보호제도에 대한 상·하류지역의 사회적 

가치추정

물과 공기, 자연자산을 포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와 같

은 물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들은 시장에서 직접

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적 성격으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물정책이나 규제와 같은 비시장

재화적 이슈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거나 비용을 발생

시키는지에 대해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재화 가치

추정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추정

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 있다.1)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공공의 재화나 서비스

의 가치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도출해 내는 접근법으로 응답

자로 하여금 설문에서 제시된 정책이나 재화를 실제와 같게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양 또는 질의 특정한 변

화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Willingness to Pay, WTP)

이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감소를 보상받기 위해 수용할 의사

가 있는 금액(Willingness to Accept, WTA)을 추정하는 방법

이다.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자신의 진실한 선호를 왜곡

하여 응답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응

답자로 하여금 임의로 주어진 지불금액에 대해 “수용(Yes)”할

지 “거부(No)”할지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전략적인 행위를 

1) Arrow et al. (1993)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이 비사용가치를 포함하

여 피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히 믿을만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시 수자원, 문화, 관광편익과 같은 비정형화사업의 편익

을 추정하는데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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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할 수 있다.2)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

한 상류와 하류지역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응답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책대

안 제시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상류와 하류지역이 정

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상류지역의 경우, 상류지역의 주민들에게 현재의 규제제

도를 완화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 주민들이 추가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만약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규제로 인한 경

제적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이 수질오염방지시

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이는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진실한 가

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류지역의 지불의사금액은 

다른 의미로는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규제제도로 인해 받고 

있는 손실을 제거하려고 하는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는 규제로 인해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류지역의 경우, 현재의 규제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상수원관리3)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상류지역주민의 지원이 필

요함을 제시하였다. 만약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

구역제도로 인한 편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의사를 밝힌다

면 이는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규제를 유지시켜 

편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를 유지하게 됨으로 얻

게 되는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의 지불의사금액을 

비교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사회적 타당성을 판단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두 지역이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적 균형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조건부가

치측정법을 위한 설문조사는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설계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상류지

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하류지역

2) 가상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실제 실행될 

예정인 정책에 가깝게 설계함으로써 응답자들의 진실한 선호를 

추정할 수 있으며 양분선택(예 또는 아니오)의 질문을 통해 응답자

들의 전략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3) 상수원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서 상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

해 오폐수 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및 개량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을 구분하여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각각 500가구를 대상으로 

총 1,000가구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4) 

설문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에 대해 상류지역 응답자의 

89.2%와 하류지역 응답자의 73%가 들어본적이 있다고 대답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상류지역이 하류지역보다 상수원보호

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Fig. 1은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상류지역

과 하류지역의 동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류지역의 82%, 

하류지역의 91%가 상수원보호구역제도에 대해 동의하고 있

어 상류와 하류지역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필요성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상류지역의 경우에

도 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재산상 제약을 받고 있는 지

역의 경우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2는 상류지역의 주민 중에 상수원보

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로 인해 보상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이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93%가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행위

규제를 완화시키는 대신 보상을 삭감하는데 대해서는 거주민

의 7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Figs. 1 and 2의 결

과는 상류와 하류의 갈등의 원인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 그 

자체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

익을 상류와 하류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Fig. 3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누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설

문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주체에 대해 상류지역과 하류지

역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상류지역의 경우, 상수원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하류지역은 

중앙정부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제약을 받아 불만족하는 상류지역

의 경우, 하류지역에 관리책임을 더 부여할 것으로 예상하였

으나 상류지역의 설문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하류지역의 경우 중앙정부를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4) 설문조사는 21년 8월 1일부터 21년 9월 1일까지 31일에 걸쳐 설문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였다. 상류설문대상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택, 충주, 대구, 부

산, 합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하류설문대상지역은 서울, 대구, 

부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구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

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분리하여 표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층화추출방식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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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인식하였다. 

이는 하류지역의 경우, 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으로써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수계기금을 담

당하고 있어 중앙정부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상류지역은 물을 지역자산으로써 본인들이 관리주체가 되어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리주체

의 인식차이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물갈등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는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가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상수원보호를 위한 상·하류의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

할 필요가 있으며 하류지역과 상류지역의 매개자로서의 중앙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5) 

5)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Table 1은 상류와 하류지역의 각각의 정책시나리오에 따

른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6) 추정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상류지역의 지불의사금액

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제외하였을 경우 

약 2,661원/월 로 추정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포함하였을 경우 약 2,969원/월 로 추정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정도가 일반 상류

지역의 피해정도보다 약 12% 정도로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7) 

하류지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얻는 수질개선

편익은 약 3,573원/월 로 추정되었다. 이는 추가적인 금액을 

6) 통계추정방법은 Hanemann (1984)를 참고할 수 있다. 

7) 이 결과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

해를 느끼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Fig. 1. The consent of upstream and downstream for drinking water protect zone

Fig. 2. The compensation and consent of residents for reducing compensation

Fig. 3. The results of upstream and downstream for responsibility of drinking water protect zon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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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고서라도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류

지역이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

역에 대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지불의사금액을 비교해 보

면 상류지역보다는 하류지역의 편익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러한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는 국가적관점에서 사회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사회적 타당성을 제공해 준다. 

3.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

여 비교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음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는 우리나라의 

음용수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해 경제성장

과 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상류지역과 하류

지역의 발전의 격차가 발생하고 물로 인한 혜택의 크기가 서로 

달라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제

도가 도입되던 시기와 비교하여 수처리기술이 발전하여 상수

원보호구역관리에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역의 물관리와 물관련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유역물관리위

원회가 출범하여 낙동강의 취수원이전사업에 대한 정책집행

을 의결하는 등 유역관점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

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간의 갈등은 상존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제도를 유지하고 상하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

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내용

을 반영하여 유역중심의 상수원보호구역관리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상수원보호구역정책은 수혜지역인 하류의 지원에 기

초한 상류의 보상정책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상류에서 하

류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행정구역중심의 물관리는 갈등을 조

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를 벗어난 최

상류에서 입지한 축사와 농사확대로 인한 축산폐수와 비료소

비증대는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최상

류에서부터 하류까지의 통합물관리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유역물관리종합계

획에 해당 유역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상

류지역의 지역활성화를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상이한 인식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

다. 하류지역의 경우 수질로 인한 편익을 향유하지만 이에 대

한 비용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물관리는 

중앙정부가 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유역물관

리위원회에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여야 하며 상류지역 지자체들은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상

류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상류지역

의 피해와 규제에대한 부정적인 홍보보다는 상류지역의 상수

원보호구역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

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류지역의 주민들과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들과의 지불의사금액추정을 통해 

실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민들에대한 직접적

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

민들의 경우 92%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규모를 증대

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지자체들의 상수원관리

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수

원관리는 해당 지자체장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상수

원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및 사용권한을 명확하게 설정 및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수원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

리와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행위규제를 제한하기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생태보전이나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써 

관리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

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하면서도 생태학습장으로 조성

Table 1. Willingness to Pay of drinking water protect zone for upstream and downstream residents

Coefficient Standard Error Z-value

Upstream WTP
WTP (excluding residents in WPZ) 2,661.096**   596.4224 446

WTP (including residents in WPZ) 2,968.851** 480.202 6.18

Downstream WTP WTP 3,573.501** 401.431 8.90

** means that coefficient is significant by 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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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세대에 물관리의 중요성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순기

능을 교육하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

역의 생태적 활용은 상류와 하류의 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

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상류와 하류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격

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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